
(주)LG는이사의과반수를독립적인이사로구성하고사외이사의독립성확보를위한제도를마련하여발전시키고있습니다.

(주)LG는사외이사의독립성을판단하기위해다음과같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습니다.

(주)LG는 「상법」등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외이사의독립성에관한사항을준수하고, 이사의과반수를사외이사로구성하고있으며, 

이사회는동요건에입각해이사후보자및재임이사의독립성여부를확인하고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 사외이사가지난 5년간회사의임직원으로재직하였는지의여부

• 사외이사의직계가족이지난 3년간회사또는자회사의임원으로재직하였는지의여부

• 사외이사가회사의외부감사기관과고용관계에있는지의여부

• 사외이사가회사의주된자문계약또는기술제휴계약을체결한법인의임직원으로재직하고있는지의여부

• 사외이사가회사또는회사경영진의고문또는컨설턴트인지의여부

• 사외이사가최근 3개사업연도중회사와의거래실적합계액이회사의자산총액또는매출총액의 10% 이상인법인의임직원인지의여부

• 기타이사회에서결정되는사안과관련하여중대한이해관계가있는지의여부

이사회는독립성확보를위해이사와당사의제반상황을포함하여어떠한중대한관계가있는지를종합적으로고려할것입니다.

(주) LG  「사외이사독립성 가이드라인 」


